


여수시 조례 제1664호

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
정한다.

제6조의2의 제목 “(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 한시적 경감 특례)”

를 “(부담금 경감 특례)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

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과대상지역

에 대해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6조의2(코로나19 확산에 따른

부담금 한시적 경감 특례) ①

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

고 있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기

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

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

인 모든 시설물(부과기간이 201

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

일까지인 시설물을 말한다)에

대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30을

경감한다.

제6조의2(부담금 경감 특례) ①

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

본법」제38조제2항에 따른 심

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과대

상지역에 대해 100분의 30의 범

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

있다.

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


